








2절 건강보험급여의 종류

(2) 요양비

- 요양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

현금을 직접 지원

- 지급 금액 : 질병ᆞ부상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, 

출산의 경우 250,000원 지급

(3) 건강검진

-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위해 실시

- 기간 : ᆞ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

ᆞ 사무직 제외 직장가입자는 1년 1회 실시

ᆞ 영유아 건강검진 :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









2절 건강보험급여의 종류

2) 부가 급여

- 임신 ᆞ 출산 진료비, 장제비,  상병수당 등

☞ 우리나라 : 상병 수당 지급하지 않음. 

장제비는 2008년 이후 폐지.

☞ 임신 ᆞ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

: 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 지원

: 대상자 - 임신 ᆞ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, 

1세 미만의 법정대리인
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url=http://memori.co.kr/i/507&psig=AOvVaw1eTzgUrKfxAzRU612PYt8F&ust=1581668065950000&source=images&cd=vfe&ved=0CAIQjRxqFwoTCIikmO2KzucCFQAAAAAdAAAAABAL




2절 건강보험급여의 종류

2) 요양비의 지급 청구

▶ 긴급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

기관에서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

☞ 요양 실시 기관 : 요양비명세서 또는 영수증 교부

☞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비 지급받고자 할 때

: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

https://www.google.co.kr/url?sa=i&url=https://lucy7.tistory.com/?page%3D765&psig=AOvVaw3mKzrkx1cioKCK77wAzs0h&ust=1581676018125000&source=images&cd=vfe&ved=0CAIQjRxqFwoTCOjSibmozucCFQAAAAAdAAAAABAq








3절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

3. 보험급여기간

- 건강보험 실시 초기 : 보험급여 기간 제한 → 연간 365일로 제한

- 2006년부터 보험적용 상한일수 폐지



3절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



4절 구상권 및 부당 이득금

1. 구상권

1) 구상권이란?

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

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

▶ 목적

- 보험사고의 원인책임자인 제3자로부터 그 부담분을 사후적으로

보전하려는 취지





4절 구상권 및 부당이득금

2. 부당이득금

1) 부당이득금이란?

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

전부 또는 일부 징수

2) 부당이득금의 징수

① 허위에 의한 보험급여 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책임 징수

② 속임수,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

에게 연대책임 징수

③ 요양기관이 부당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징수하여 그

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





5절 건강보험 비급여대상

1. 건강보험 비급여대상

1)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

(예) 단순한 피로 및 권태, 주근깨, 단순 코골음 등

2)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

(예) 쌍커풀 수술, 코성형 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

후유증 치료

3) 예방진료로서 질병ᆞ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

(예)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



5절 건강보험 비급여대상

4)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

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(예) 상급 병상 등

5)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
(예) 한방물리요법, 한방생약제제 등



5절 건강보험 비급여대상

2. 건강보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

1) 요양급여절차를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

2) 현역병, 전환복무된 사람, 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자 및 교도소 기타

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

3)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기간에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

4)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행에 의한 경우

5)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

6) 혈액성분 채집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든 검사비용

7) 혈액을 폐기하였을 경우의 혈액 비용과 미리 채혈한 자기혈소판을 수혈하지

못한 경우의 비용



6절 보험급여 사례

[질문 1]  본인부담 상한액제란 무엇인지요?

[질문 2] 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란?

[질문 3]  전에는 진료권을 제한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

어떤지요?

[질문 4] 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.

[질문 5]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?

[질문 6]  현역으로 군에 복무중인 자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

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?




